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최근 6년간 총 재해 건수는 55건(사망 65명, 부상 16명) 

그 중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떨어짐 재해 발생 건수는 총 22건(사망 22명)으로 약 40% 차지

2019. 1.

사망 1명

2017. 9.

사망 1명

안전인증 기준 위반사례

중대재해 발생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_[별표 7]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

42.(낙하 또는 추락방호조치) 

가.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안전난간은 작업대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최소한 1.0m 이상 높이의 상부난간대와 0.1m 이상 높이의 

    발끝 막이판, 상부난간대나 발끝 막이판으로부터 0.55m 이내에 중간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안전난간은 가장 불리한 방향과 위치에서 0.5m 간격으로 작용하는 500N의 집최중 하중에 영구 변형 없이   

    견뎌야 한다.

라. 작업대는 난연성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2018. 4.

사망 1명

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안전난간 해체 금지안전난간 해체 금지

안전난간(전면) 미설치



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난간(전면, 측면 등) 

해체 금지

2

3 외장(석재, 유리) 부착작업 등 안전난간의 일부해체가 불가피한 작업의 경우 

➊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➋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➌ 조작자 이외의 작업지휘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지휘·감독하에 작업 실시

보호구(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 안전대는 작업대에서 분리되지 않는 

   안전난간(후면부 등)에 설치

1 안전대
착용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안전작 지침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안전작 지침
“안전난간을 해체하지 마세요”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의

안전난간

해체 금지

안전난간의

일부 해체가

불가피한 작업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을

사용할 때에는

보호구 착용


